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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로봇 전투원, 즉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무기체계는

오랫동안 인간에게 호기심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런 이유로 많은 영화 및 대중문학 작품이 로봇 전투원

을 주요 소재로 다뤄왔다. 인류를 멸종시키기 위해 스

카이넷이 파견한 터미네이터에서부터 인간의 귀여운

친구인 스타워즈 속의 C-3PO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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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자율무기체계의 도덕적 책임 문제 연구 :

로버트 스패로우의 ‘책임간극’ 이론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Moral Responsibility of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LAWS): Focused on Robert Sparrow's 

“Responsibility Gap” Theory

문현영*, 김상수**

Hyunyoung Moon*, Sangsu Kim**

요 약 미래 전장 양상이 초연결성에 기반한 전장 네트워크 발전에 기반할수록 그 결과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런 환경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무기체계 도입은 그 불확실성을 더욱 증대시

킨다. 불확실성이 증대된 환경에서 공동의 작업으로 인해 도출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평가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구도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간극(responsibility gap)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자율무기체계의 운용양상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로서 책임간극의 문제를 로버트 스패로우의 이론을 통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치명적 자

율무기체계(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LAWS)의 운용에서 책임간극은 극복 가능한 것임을 밝힌다. 간극이

아닌 책임의 프레임이 앞으로 다가올 전장 환경에 더 적합함을 보여줌으로서 신중한 무기체계 개발 및 사용의 기반

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어 : 자율무기체계, 인공지능, 책임간극의 문제, 도덕적 책임, 로버트 스패로우

Abstract In an increasingly hyperconnected battlefield, the reliance on battlefield networks and AI-based 

autonomous weapons systems creates uncertainty and raises ethical concerns. This article explores the 

responsibility gap in operating autonomous weapons systems, using Robert Sparrow's theory. By analyzing 

Sparrow's arguments, we propose overcoming the responsibility gap in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LAWS). Our objective is to establish a framework of responsibility that aligns with the evolving battlefield,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sponsible weapon systems.

Key words : Autonomous Weapon System,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Artificial Intelligence, 

Responsibility Gap, Moral Responsibility, Robert Sp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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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올 미래의 자율로봇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는

상상을 해왔다. 다양한 모습의 로봇 중에서도 살상력을

갖춘 로봇은 특히 인류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대

중이 가지는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두려움을 엿볼 수 있다.

최근 세계 각 군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무

기체계를 보자면 로봇 전투원은 더 이상 상상 속이 아

닌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이스라엘의

하피(Harpy) 드론이나 미국 팔랑스(Phalanx) 근접방공

체계의 경우 인간의 통제나 감독 없이 스스로 목표물을

식별 및 결정하고 타격까지 수행한다. 일련의 과정에서

인간 운용자의 역할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무기체계와 구분된다. 인공지능과 결합 된 이러한 무기

체계는 주변 환경의 변화를 기민하게 감지하고, 감각

입력을 기반으로 행동을 결정하며, 때로는 인간의 개입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인다. 이런 무기체계를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LAWS)라고 부른다. LAWS는 전투에서 신속성을 보장

하고 인간 전투원의 손실 및 노동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는 추세이다[1], [2].

LAWS는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 되었거나 부재하다

는 점에서 법적 및 도덕적 논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LAWS의 운영에 대한 법적 토대

를 설계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성

찰이 이루어지고 있다[3]. 특히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

고 있는 비무장 민간인 및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인에

대한 살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평가에 대한 기

초논의로서 ‘책임간극(responsibility gap)'의 문제가 제

기되었다[4].

전통적으로 책임간극의 문제는 집단적 행동의 맥락

에서 논의되었다. 이 문제는 여러 개인이 관계하는 집

단 행위의 결과로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평가하고 그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집단 구성원 중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

게만 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만약 인

공지능에 기반한 LAWS가 개입한다면 도덕적 책임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더욱 난해해진다. 그 이유는 자율

무기체계 개발이 다수의 노력이 결집 된 산물이며 그

기술에 내재 되어 있는 메커니즘은 기존의 기술체계에

비해 더욱 복잡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의 개입이 미

미한 자율성을 보유한 LAWS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라

기보다 인공물인 무기의 자율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그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해야할지 논란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LAWS의 운용양상 및 분류를

간략히 소개하고 그 운용과정에서 도덕적 책임 평가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책임간극의 문제를 로버트 스패로

우의 주장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스패로우 개념의

분석을 토대로 책임간극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Ⅱ. 자율무기체계와 도덕적 문제

1. 자율무기체계(AWS)의 정의

자율무기체계의 정의는 국가별 및 학자별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가장 널리 통용되며 영향력이 있는 정

의는 미 국방부의 정의이다. 미 국방부가 발간한 지침

서 DODD 3000.09는 자율무기체계를 “일단 활성화되면,

사람의 추가 개입 없이도 목표물을 선택하고 교전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a weapon system that, once activated,

can select and engage targets without further

intervention by an operator)"이라고 정의한다[5]. 미 국

방부의 정의는 국제적십자사 및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정의와 맥을 함께 하는데 이 두 기구는 각각“독자적으

로 목표물을 선택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와 “인간의

개입없이 목표물을 선택 및 타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자율무기체계를 정의하고 있다[6], [7]. 그 운용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예시로 무인 항공기

출처: Autonomous Weapon Systems: Selecte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for Canada(2019)

그림 1. 비 자율무기체계 UAV 예시

Figure 1. Non-autonomous weapon system exampl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4, pp.375-381, July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377 -

(Unmanned Aerial Vehicle, UAV)와 무인항공시스템

(Unmanned Aerial System, UAS)의 차이를 살펴보겠

다. 그림 1은 전투원이 비 자율무기체계를 운용하는 모

습을 제시한다.

전쟁에서 전투원은 UAV를 활용한 정찰 활동을 통

해 표적을 식별하고 공격 여부를 결정한다. 그 과정을

보다 구체화하면 전투원은 전장 상황을 인식(cognition)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판단

(judgement)을 한 후 이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

를 사용하여 행위(action)로 옮긴다. 이 과정에서 효과

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UAV와 이를 운용하는 전투원

은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하며 전투원은 그 과정에서 판

단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다. 또한, 행위에 있어 식별

된 가능한 과업을 전투원이 가용한 무력수단을 통해 직

접 실행, 즉 행동한다.

이와 달리 자율무기체계는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

이 운용된다. 그림 2는 전투원의 개입 없이 운용되는

UAS의 활용모습이다.

출처: Autonomous Weapon Systems: Selecte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for Canada(2019)

그림 2. 자율무기체계 UAS 예시

Figure 2. Fully autonomous weapon system example

자율무기체계는 전투원-기계(UAS) 사이의 소통이

없이 UAS가 자율적으로 판단 및 행위를 한다. 그 과정

에서 전투원은 단순히 UAS를 전장에 투입하기만 할

뿐 그 이후의 과정은 오로지 UAS의 독립적 운용으로

이루어진다. 자율무기시스템은 시스템에 내재하여 있는

센서를 통해 전장 환경을 인식하고 세팅된 소프트웨어

와 알고리즘에 따라 판단 및 결정을 한 후 최종적으로

행위를 한다.

2. 자율무기체계의 분류

앞서 살펴본 UAV와 UAS의 차이처럼 자율무기시스

템은 그 자율성(autonomy) 및 인간이 무기체계에 관여

하는 방식 및 정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세 단계로 나뉠

수 있다[5], [7]. 용어사용은 상이하지만 그 내용에서는

대동소이함으로 이 글에서는 미 국방부 용어를 사용하

도록 하겠다.

표 1. 자율성 정도에 따른 LAWS 용어사용

Table 1. Levels of AWS autonomy

낮음

높음

미 국방부 국제인권기구

반자율

(semi-autonomous)
human-in-the-loop

인간감독

(operator-supervised)
human-on-the-loop

완전자율

(autonomous)
human-out-of-the-loop

무기의 자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반자율’ 단계는 인

간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무기체계에 표적을 설정하

고 교전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이 단계에서 무기

체계는 인간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단독행동도 하지 않

는다. 이 단계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는 재블린(Javelin)

을 포함한 발사 후 망각(fire and forget) 방식을 가진

유도미사일이 있다. ‘반자율’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자

율성을 가진 무기체계 분류는 ‘인간감독’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무기체계는 탐지, 결정, 행동 단계를 무기체계

가 단독으로 수행하지만 인간 운영자가 언제든 작동을

멈출 수 있다. 현재 약 30개 국가에서 ‘인간감독’ 단계

의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로 포화된 공격

(saturated attacks)과 같이 인간이 모든 행동을 인식하

고 통제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자율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군의 팔랑스 근접방공체계,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독일의 반포병 시스템인 맨티

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전력화되어있는 ‘인간감

독’ 체계는 앞선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함정이나 부

대 등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인간에 대한 공격

보다는 인공물(미사일, 로켓 및 항공기) 등을 그 대상으

로 한다.

반면 ‘완전자율’ 단계의 무기체계는 인간 운영자가

완전히 결여된 상태인데 이 단계가 바로 DODD 3000.

09가 정의하고 있는 ‘자율무기체계’에 해당하며 가장 많

은 윤리적 논란이 동반된다[8]. 이 단계에서 무기체계는

활성화 상태에서 탐지, 결정, 행동의 단계를 인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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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없이 실행하며 인간과 어떤 교신도 하지 않고 단독

으로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실시한다. 현재 전력화 되

어있는 무기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완전자율’ 체계는

이스라엘의 하피 드론이다. 하피는 흔히 ‘배회하는 무기

(loitering munition)’라고도 불리는 드론으로서 최대

500km의 반경 안에서 스스로 적 레이더를 탐지 및 식

별하고 파괴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활성화 여부는 인

간이 결정하지만 어떤 목표물을 공격할지에 대한 결정

은 하피 스스로 한다.

3. 자율무기체계의 도덕적 쟁점

인간의 개입이 없는 완전한 자율성을 보유한 자율무

기체계는 작전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미

래전에서는전장이다영역환경(multi-domain environment)

으로 확장됨에 따라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의 자율성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요구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자율무기체계의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상대 인간에 대한 살상

을 한다는 점은 많은 도덕적 논란이 있다. 특히 살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기계에게 위임하는 것은 상대의 생명

권 및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9], [10].

또한 자율살상무기가 오류나 오인으로 인하여 국제인

도법에 벗어난 살상행위를 할 경우 책임의 주체가 사라

지는 ‘책임간극’이 발생한다는 점도 쟁점이 된다[4],

[11].

전통적으로 도덕적 책임은 도덕적 행위자(moral

agent)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도덕적 책임의 귀속 대상으로서 도덕적 행위자의 개념

이 등장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그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서는 어떤 대상이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행위에 대한 자

율적 통제(control)와 인식(knowledge)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이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 도덕적 행위자의 조건을 대게

만족하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만약 성인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 이에 대한 책임을 귀속

시키는 것은 보편적으로 수용되어온 관점이다. 하지만

자율무기체계의 경우 행동을 한 주체가 다수의 참여자

가 생산한 기계이며 생산자와 운용자가 상이함에서 오

는 ‘많은 참여자의 문제(the problem of many hands)’

에 직면하게 된다.

4. 로버트 스패로우의 ‘책임간극’

철학자 스패로우는 자율무기체계를 ‘킬러 로봇(killer

robot)’이라고 칭하며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무기를

전쟁에서 사용하는 것은 범죄이며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하였다[4]. 스패로우는 LAWS 사용은 정의롭고 의

미있는 책임귀속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며 무기

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무기를 사용하는 지휘관, 그리고

기계 그 자체 모두 책임을 묻기에는 불충분한 주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LAWS가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설정

하고 타격한다는 점을 들어 프로그래머와 지휘관은 운

용 간 충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였으

며 LAWS는 기계임으로 근본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

다고 주장하였다. 다음 표 2는 LAWS의 독단으로 행해

진 전쟁범죄 책임에 대한 스패로우의 주장을 보여준다.

스패로우의 주장

프로그래머

“시스템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프로그래머가 예측하

거나의도하지않은선택을할수있는 능력이더커

진다... 시스템이 자율성을 갖게 된경우, 프로그래머

에게 창작물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모

가 자신의 보호를 떠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비슷할 것이다”[4, p. 70].

지휘관

“따라서자율무기를 사용하면군인은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기계의 행동에대해 책임을 져야할 위험이

있다... 기계가 정말 스스로 표적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 발생하는살상에대해지휘관에게책임을 물을

수 없다”[4, p. 71].

무기체계

“기계의 행동에 도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계

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기계가 고통을 받을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충분한

내부복잡성과표현능력을가지고있어야한다... 역

설적이게도, 그러한 기계의 창조는 애초에 개발 동

기를무색하게한다... 기계는우리의 전우가될 것이

고, 우리는 기계가 파괴될 때 도덕적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4, pp. 72-73].

표 2. LAWS 독단 전쟁범죄에 대한 스패로우의 주장

Table 2. Sparrow's arguments regarding LAWS' full autonomous

war crimes

스패로우는 책임간극을 논함에 있어서 ‘완전자율’ 단

계의 무기체계를 그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자

율’ 및 ‘인간감독’ 단계의 무기체계는 현재 이미 전력화

되어 있으며 기존의 재래식 무기체계에 비교하여 별 다

른 도덕적 귀속책임 논란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완전자율’ 무기체계가 책임간극의 우려대상

이 되는 이유는 높은 자율성에서 오는 목표물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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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계에게 달려있다는 점이다. 인간 운용자의 역할이 배

제된 목표물 선정과 공격이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스패로우의 주장대로 LAWS가 저지른 전쟁범죄

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

Ⅲ. 책임간극의 극복 가능성

1. 프로그래머와 지휘관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프로그램과 개발자 사이의 책

임 귀속여부는 비단 무기체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의도와 다르게 오류를 일으키거

나 사용자의 오사용으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개발

자가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더욱이 스

패로우의 주장대로 프로그램이 인간을 배제한 형태로

모든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더욱 프로

그래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스패로우 본인의 주장대로 “프로그래머에게 창

작물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보호를 떠난 자녀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비

슷할 것”이다. 이 의미는 프로그래머와 무기체계의 관

계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 관계와 비슷하다는 뜻이

다. 스패로우는 법적 책임이라는 좁은 의미의 책임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도덕적 책임이라는 틀에서 보자면 부

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것은 자녀의 선행과 악행을 모두 포함한다. 예

를 들어 성년이 된 자녀가 큰 업적을 이루거나 극악무

도한 행동을 하였을 때 부모가 함께 축하를 받거나 책

임감을 느끼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프로그래머와 LAWS의 관

계는 철학자 트리스턴 괴츠(Trystan Goetze)의 ‘도덕적

얽힘(moral entanglement)’으로 설명할 수 있다[12]. 이

관계는 자신의 에이전시(agency)가 다른 사람이나 대상

의 행동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불확실하거나 모

호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부모와 자식

또는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관계이다. 부모나 보호자의

과거 양육행동이 자식이나 반려동물의 행동에 크게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 및 반려동물이 부모로

부터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에

이전시와 상대의 에이전시 사이의 불확실성에서 초래

된 도덕적 책임이 ‘도덕적 얽힘’의 관계인 것이다.

이런 대리(vicarious) 책임감은 군대의 지휘책임 개

념과 합쳐질 때 그 의미가 더 강해진다. 물론 스패로우

의 주장대대로 LAWS의 탐지, 결심, 행동의 일련의 과

정에 지휘관은 개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지휘관으로

서 무기체계 사용 결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시를 통하여 본다면 더 쉬운 이해가 가능하다.

2004년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세상을 충격

에 빠뜨린 가혹행위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교도소에서

근무하던 육군 및 CIA 소속 구성원은 재소자를 고문하

고 강간하였으며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다.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일선 근무자들이었지만 당시 교도

소장을 포함한 상급 지휘관도 법적, 도덕적 책임을 졌

다. 이것은 직접 고문 및 살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

라도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 및 감

독을 하고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예방활

동을 소홀히 한 태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에서는 무력사용이 항상 전제되

어 있기 때문에 더욱 엄한 잣대로 지휘책임을 부여한다.

비슷한 의미에서 철학자 제프 맥마한(Jeff McMahan)은

군인이 된다는 것은 신체적 위험 뿐만 아니라 도덕적

위험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13]. 따라서 지휘

관은 부하에 대한 책임에서 쉽게 자유로울 수 없는 것

이다. 인간 부하의 행동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는 지휘

관이 자율무기체계라고 해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인간 부하가 그렇듯 자율무기체계도 어느 정도

의 예측 불가능성과 불량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휘관은 무기체계의 사용을 결심한 것이

다. 지휘책임은 상하관계 뿐만 아니라 체계 사용 결심

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2. 무기체계

프로그래머, 지휘관, 무기체계의 세 주체 중에서 스

패로우는 전쟁범죄를 저지른 직접행위자인 무기체계에

가장 큰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인식한다. 다만 인간 행

위자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기체계에

책임을 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는 처벌

을 위해서는 괴로움(suffering)을 느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기계는 내적 복잡성과 감정표현 능력

이 인간만큼 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기계가 인간 수준에 도달할 때에만 충분한 처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로봇이 인간 수준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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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그래서 인격을 갖출 경우, 인간을 대체한 그

초기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모순에 빠지

는 것이다.

여기서 스패로우는 인간에게 적용 가능한 처벌방식

을 로봇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으며 형

벌적 책임만이 국제인도법 및 전쟁윤리에 부합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는 책임과 처벌을 동일시하는 동시에

처벌과 괴로움을 동일시하고 있다. 처벌을 한다는 것은

억제(deterrence), 징벌(retribution), 갱생(rehabilitation),

무력화(incapacitation)의 네 가지 기능을 가진다[14]. 이

중 갱생과 무력화는 LAWS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재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하여 갱생이 가

능하고, 그럼에도 오류와 부작용이 계속 된다면 프로그

램을 폐기함으로써 무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억제와 징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동

시에 LAWS에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억제는 프로그래머 및 지휘관의 책임 범위 내에서

본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프

로그래머 및 지휘관에게 책임의 주체성을 부여할 경우

그들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무기체계를 개발 및 운용

할 것이다. 의도된 목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자율

무기체계는 적극적인 개입을 받을 것이며 갱생 불가능

한 경우 폐기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억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된다.

그럼에도 징벌은 여전히 달성할 수 없는 기능으로

남는다. 하지만 면밀히 따져본다면 징벌은 처벌에서 가

장 중요한 기능이 아니다. 오히려 억제효과 달성을 위

한 장치로서 기능을 하는데 억제가 징벌 없이 가능하다

면 징벌은 꼭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어

떤 의미에서는 징벌이 없는 처벌이 가장 국제인도법에

부합한다고 할 수도 있다. 억제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징벌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스패로우가 지적한 징벌

적 책임을 지우지 않더라도 무기체계의 책임간극은 극

복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치명적 자율무기체계의 사용 양상 및

구분을 살펴보고 로버트 스패로우의 ‘책임간극’ 이론을

바탕으로 자율무기체계의 전투참여와 그 책임귀속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스패로우가 책임의 주체

라고 했던 프로그래머, 지휘관, 무기체계 모두에게 책임

을 귀속할 수 있으며 책임간극이 극복될 수 있음을 밝

혔다. 전쟁의 범위가 확장되고 그 속도가 빨라짐에 따

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무기체계 도입은 더 이상 피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많은 국가가 자율무기체계를 이

미 도입하였으며 LAWS의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간극’ 틀로만 사고하는 것은 발전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간극보다 책임을 논해야 더욱 신중하고

보수적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책임간극’의 극복가능성을 LAWS를 접근하

는 새로운 사고의 틀로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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